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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년 경제정책방향2017□ 「 」 발표(’16.12.29. )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조세특조세특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안 을 일 입법예고례제한법 개정안 을 일 입법예고례제한법 개정안 을 일 입법예고례제한법 개정안 을 일 입법예고1.101.101.101.10」」」」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주요 개정주요 개정주요 개정내내내내
용은 다음과 같슴용은 다음과 같슴용은 다음과 같슴용은 다음과 같슴....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년간 한을 년간 한을 년간 한을 년간 한1111

시적으로시적으로시적으로시적으로 2%p2%p2%p2%p 대기업은대기업은대기업은대기업은( 1%p)( 1%p)( 1%p)( 1%p) 인상인상인상인상.
* : ,고용비례 추가공제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1 1,500 2,500 ( 1,000～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인당 만원 대중견기업은

2,000 )만원 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에서에서에서에서4 6%4 6%4 6%4 6%～～～～ 로로로로6 8%6 8%6 8%6 8%～～～～

상향 조정상향 조정상향 조정상향 조정2%p2%p2%p2%p ,

- 대기업대기업대기업대기업 추가공제율은 에서 로 상향 조정에서 로 상향 조정에서 로 상향 조정에서 로 상향 조정3 5% 4 6% 1%p3 5% 4 6% 1%p3 5% 4 6% 1%p3 5% 4 6% 1%p～ ～～ ～～ ～～ ～ .

②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
-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인당 공제금액을1 중소중견기업은 만원에서중소중견기업은 만원에서중소중견기업은 만원에서중소중견기업은 만원에서500500500500

만원으로만원으로만원으로만원으로700700700700 , 대기업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대기업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대기업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대기업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200 300200 300200 300200 300 .

③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세액공제액을 인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세액공제액을 인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세액공제액을 인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1 200 5001 200 5001 200 5001 2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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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 총급여 천만원 이하 근로자총급여 천만원 이하 근로자총급여 천만원 이하 근로자총급여 천만원 이하 근로자7777 및 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5,5005,5005,5005,500

종합소득자종합소득자종합소득자종합소득자가 일까지 혼인시’19.12.31 인당 만원인당 만원인당 만원인당 만원1 501 501 501 5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만원100 )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동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입법예고입법예고입법예고입법예고 일(’17.1.10~20 ) 차관회의차관회의차관회의차관회의,,,, (’17.1.26.)

국무회의국무회의국무회의국무회의(‘17.1.31.)를 거쳐 월초에 국회 제출할 예정2 .


